
■ 유럽 의제로서의 최저임금

2012년 2월,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22%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국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유지를 공동으로 요구해 온 노조와 사용자단체 양측의 저항

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다(Paphitis & Corder, 2012).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소위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그리스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최저임금의 대대적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

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 근로자들은 ‘근대 유럽에서 평화 시에 이루어진 가장 급격한 퇴보’

중 하나로 묘사된 바 있는 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Taylor, 2012). 

그리스 최저임금 인하는 국가임금동향에 대한 유럽의 간섭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1년 초, 아일랜드가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을 1유로로 삭감하였다. 이는 11.5% 

인하율에 해당한다. 당시에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B, IMF로 이루어진 트로이카의 강력

한 임금 삭감 요구가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국제채무단과 체결한 ‘경제재

정정책각서’에 주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하를 포함시켰다(Irish Government, 

*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2012(Vol. 4, Issue 1)

에 발표된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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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년 2월 새로운 아일랜드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회복을 약속하며 집권하였을 때, 트

로이카는 아일랜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연계 사회보장분담금의 인하를 통해 사용자 비

용을 보전하기로 발표한 이후에야 최저임금 회복을 수락했다(IMF, 2011). 

포르투갈 정부는 트로이카와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에 의해 타당하고 

정규 제도 검토를 통해 합의된 경우에만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IMF, 2011b : 14). 

포르투갈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였고, 트로이카는 사실상 향후 어

떠한 인상도 반대하는 거부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정부는 

1960년대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최저임금요율 연례조정을 유예하였다(Carcar, 

2011). 이와 동시에 ECB는 스페인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스페인 국채 매입 조건으로 최

저임금 미만의 급여가 지급되는 ‘미니잡’이라는 고용형태를 신설하도록 요구하였다(El Pais, 

2011). 최근 몇 년간, 특히 IMF가 최저임금 동향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여러 동유럽 국가들에

서도 발견된다(Schmidt & Vaughan-Whitehead, 2011).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의 

정책 의제에서 임금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EU 조약은 EU 기구들의 규제 권한 적용대상

에서 임금을 명백하게 제외하고 있지만, EU 기구들은 국가의 임금결정제도뿐만 아니라 국가

임금동향에도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1년 3월 이른바 ‘유로플러스협약

(Euro-Plus-Pact)’이 체결되면서, 임금은 이제 유럽의 경제 불균형과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주된 조정 변수임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Dufresne, 2012; Janssen, 2011). 유럽연합집행위

원회(2011a: 20)를 인용하자면, “노동시장, 특히, 임금결정방식에 대한 개혁은 거시경제적 불

균형의 흡수를 촉진하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노동비용 조정을 보장할 수 있

어야 한다.” IMF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럽의 경제회복의 주요 전제조건으로서 노

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Allard & Everaet, 2010).

국가임금정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유럽의 간섭은 현재 EU와 IMF의 국제차관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경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기본틀 내에서 국

가임금동향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국가임금결정에 관한 정기적 ‘권고’는 유럽정책의 통상적

인 특징이 되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력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상당한 중

요성을 지닌다(Groupe d’experts sur le SMIC, 2011 참조). 첫째, 최저임금은 국가임금구조와 

임금 분산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여러 유럽 국가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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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은 전반적 임금동향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한다. 따라

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2011a: 20)는 최근의 ‘거시경제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회원국들

이 “물가·임금 연동제와 최저임금제 개혁에 그다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

기하였다.

현재 유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정책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강력한 비판의 대상

이 되어 왔다. 유럽노조연맹(ETUC)에게 있어(ETUC, 2010, 2011), 현 EU 정책은 기본적으로 

‘임금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위기 비용이 전적으로 전체 유럽근로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ETUC는 EU 정책이 국가의 단체교섭에 대한 자율성을 점점 더 침

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트로이카와 국가정부 사이의 

‘구제금융 동의안’으로, 이 경우에 후자는 전자로부터 유효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스에서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최저임금을 법으로 인하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ETUC는 유럽연합의 임금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단지 임금동향을 조정하거나 현 임금

수준을 동결 또는 심지어 인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한적 임금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는 여러 이유로 문제가 된다.1) 첫째, 저임금 근로자들은 특히 소비 성향이 높

고 임금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는 총수요를 위축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동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제한적 임금동향은 긴축재정 상황에서는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긴축

재정 시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끝으로, 제한적 임금정책은 일부 국가에 한하여 국가경

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EU는 기본적으로 유럽 전역에 대해 동일한 임

금 개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임금경쟁력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디플

레이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경제불황을 공고히 한다.

이와 같이 현 유럽의 임금정책이 명백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안적 개념이 요구된

다. 현재의 지배적인 부채 또는 수출주도 성장모형과는 대조되는 보다 임금주도적인 성장전략

을 촉진하기 위해, 총수요에 대한 임금의 의미에 더욱 비중을 두는 대안적 개념이어야 할 것이

1)  유럽의 최근 임금동향 및 정책에 관한 비판적 견해는 Andiniand Cabral(2012), Busch(2012), Busch and 

Hirschel(2011), Collignon(2009), Janssen(2011), Stockhammer(201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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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불평등 심화가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음을 감안할 때, 임금주

도 성장모형의 기본 개념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등을 크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에 있다(Hein, 2011; Stockhammer, 2011b). 이러한 점에서, 최저임금은 여러 다른 근로자 집

단 간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 간 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지닌

다(Herr & Kazandziska, 2011). 

유럽의 임금경쟁력 하향 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유럽 최저임금정책이라

는 발상은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Schulten, 2008). 기본적으로, 유럽 최저임

금정책은 공평한 국가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범유럽 요건을 통해 모든 유럽 근로자에게 ‘공정

임금’을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유럽 최저임금정책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

한 국가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와 함께 더욱 확장적인 유럽임금동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단, 이러한 개념을 좀 더 상세히 논의하기 전에, 유럽의 다양한 임금결정제도 및 최

저임금 수준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최저임금결정제도

 

모든 유럽 국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단, 최저임금 수준, 범위 및 

정치적·제도적 배경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2) 기본적으로, 다양한 국가최

저임금제도로 구분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기준이 된다(표 1 참조). 첫째, 최저임금의 

범주와 적용 범위다. 일부 국가는 단일 국가최저임금 요율을 정하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산

업·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법 또

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유럽 내에서는 27개 EU 회원국 중 다수인 20개 국과 2개 EU 후보국(크로아티아, 터키)이 국

가최저임금을 두고 있다. 국가최저임금이 노사간 또는 노사정 3자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

2)  유럽의 다양한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연구는 Schulten et.al.(2006)과 Vaughan-

Whitehead(2010)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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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최저임금을 법으로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 최저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결정 과정에 깊이 관

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조와 사용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와 프랑스의 ‘국

가단체교섭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가 있다. 또한 국가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은 종종 공론과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노조들에게는 전통적인 단체교섭

이란 통로 외에 임금동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노조의 관점에서 보

면, 법정 최저임금은 임금결정 주도권을 국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투쟁을 더욱 

사회적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최저임금이 전국 차원의 노사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벨기에, 그리스(그리고 최근에는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대부분

의 동유럽 국가들은 전국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최저임금을 협상하는 전통을 수립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노조와 사용자단체들은 합의 도출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구체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Schulten, 2009, 2010a, 2011a). 헝가리의 경우, 좌파적 친서민 성향의 현 

정부도 정례 최저임금 조정 시 더 이상 노조와 협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Komiljovics, 

2011). 또한 유럽에는 국가최저임금을 정하는 대신 산업 또는 업종별 최저임금만을 두는 국가

<표 1> 유럽의 다양한 최저임금결정제도 

법 단체협약

보편적 임금 하한선으로서 

단일 국가최저임금

· 서유럽 국가 :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 남유럽 국가 : 몰타, 스페인, 포르투갈

· 동유럽 국가 :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 노사 2자 간 협약 :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 노사정 3자 간 협약 :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보편적 임금 하한선이 아닌, 

산업 및 업종별 최저임금
키프러스

· 북유럽 국가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대륙국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자료 :  필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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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주로 북유럽과 유럽대륙 국가들이며 키프러스도 이에 포함된다. 키프러

스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인데,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경비원, 수위, 청소부 등의 9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Soumeli, 2011). 이 부류에 속하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 전적으로 산업 및 업종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 유럽의 최저임금 수준 

유로화로 환산된 최저임금 

유로화로 산정된 국가최저임금의 현행 수준과 관련하여, 국가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 첫 번째 부류는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경우로,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아일랜드, 영국

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 한정된다. 그 중 룩셈부르크는 시급 10.41유로로 다른 국가보다 월

등하게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들은 프랑스의 9.33유로부터 아일랜드의 

8.65유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7.01유로로 동일 집단의 다른 국가들보

다 조금 낮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영국의 파운드가 유로화에 대해 상당한 평가절하되면서 환

율 효과가 작용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 이러한 평가절하만 아니었다면, 영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류는 최저 시급이 2~4.5유로인 국가들로, 그리스, 몰타,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서유럽 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폴란드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부

류는 최저 시급 2유로 미만의 국가들로, 모두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루

마니아와 불가리아는 1유로 미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일부 

적용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신규근로자, 수습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여러 국가

들은 이 집단들에 대해 일반적인 ‘성인’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별도의 청년 최저임금요율을 

마련하였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더 유능한 근로자에 대해 일반 요율보다 다소 

높은 요율을 책정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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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저임금 노동

 

다양한 최저임금결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럽 국가에는 상당한 규모의 저임금 노동이 

존재한다(George, 2011). 국제표준 정의에 따르면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임금을 의미하며, 이에 의하면 유럽의 저임금 노동은 벨기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0.5%에서 라트비아의 29.6%까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그림 2). 저임금 부문의 규모와 해

당 국가의 최저임금결정제도 사이에 어떠한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 중에는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있는 국가들(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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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SI Minimum Wage Database(2012).

[그림 1] 유럽의 국가최저임금제(2012년 1월)

(단위 : 유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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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프랑스)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가들(덴마크, 핀란드)이 혼재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이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주로 국가최저임금제가 있는 국가들이

지만, 독일과 키프러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럽 최저임금정책의 개념

 

모든 유럽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최저임

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저임금 부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럽 최저임금정책 개념은,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든지 근로자들이 공평한 임금을 받

을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상호 조정에 의한 정책적 접근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바

탕을 두고 있다. 공평한 임금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여러 국가에서 국제, 

자료 :  EU-SILC UDB 2007(version 4 August 2010)(Geroge, 2011에서 인용).

[그림 2] 유럽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국가최저임금(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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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여러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Ofek-Ghendler, 2009). 유럽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양호한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을 부여하는 ‘공정보수권(the right to a fair remuneration)’이 1961년 유럽이사회의 유

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로 계속 인정되고 있다(Lörcher, 

2006). 공정임금 개념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1970년대에 유럽이사회는 공정임금의 정의

에 합의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각국의 모든 근로자의 총 임금(gross wage)은 총 평균임금(gross 

average wage)의 68%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1990년대에는 ‘총(gross)’ 임금 기준을 ‘순(net)’ 

임금으로 바꾸어, 공정순임금은 국가평균순임금의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유럽이사회는 이 ‘60%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보수권 이행 여부에 관한 검토를 포함

하여, 유럽사회헌장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0년 평가 결과

에 의하면, 공정임금 요건을 충족한 유럽 국가는 단지 5개 국에 불과했다(표 2). 이 5개국 중에

서 국가최저임금제 국가는 2개 국뿐이며(프랑스, 몰타), 나머지 세 국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들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었다. 유럽이사회는 네덜란드에 대해 국가최저임금이 공정임

금 기준은 충족하였지만 청년 근로에 대한 별도 요율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였다. 포르투갈, 스

페인, 영국과 같은 국가들과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최저임금이 공정임금 하한선

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국가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지 않은 독

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공정보수권 미이행 판정이 내려졌다.

국가최저임금 요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노조들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living wage)’, 즉 일정한 사회경제적 최저비용을 감안한 임금

<표 2> 유럽사회헌장의 ‘공정보수권(제4조)’ 국가별 이행에 관한 유럽이사회 의결론(2010년 현재)

이행 국가 미이행 국가 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보류한 국가

덴마크, 프랑스,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자료 :  Council of Europ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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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을 요구하여 왔다(Schulten, 2009, 2010, 2011). 2000

년대 후반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루마니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노조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정부와 체결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

러한 합의에는 최저임금이 국가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일정한 목표치가 포함

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유럽사회헌장의 공정임금 하한선을 그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Banyuls et al., 2010).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부분 국가들은 기존 최저임금 수준의 

상향 조정 정책을 중단하였다(Schulten, 2012). 유일한 예외는 슬로베니아로, 2010년에 슬로베

니아의 국가최저임금은 이 국가의 최저생활 수준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30%가 넘게 인상되었

다(Lukić, 2011).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각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상호 조정된 유럽 최저임금

정책이란 발상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Schulten, 2008; Vaughan-Whitehead, 2010 

Eldring & Alsos, 2012).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총리, 쟈크 들로르

(Jacques Delors) 유럽위원회 의장과 같은 몇몇 저명한 EU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근로자가 적

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최저임금정책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EU 차원에서

의 논의는 1989년 「근로자 기본사회권 유럽공동체 헌장(Community Charter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for Workers)」이 채택되면서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 헌장에는, “근로자들

에게 공평한 임금, 즉 양호한 생활수준을 누리기에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

어 있다. 1993년 유럽위원회는 ‘공평한 임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각 회원국에게 “공평임

금권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그러한 견해를 통해, “저임금 문

제는 유럽공동체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안”이고 “매우 낮은 임금수준이 지속되면 형평성

과 사회 결속의 문제가 야기”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

였다(European Commission, 1993). 이와 같은 유럽위원회의 노력에 맞추어, 유럽의회는 국가최

저임금에 관한 더욱 구속력 있는 유럽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였고, 모든 회원국에게 ‘국가평균임

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수립’하도록 촉구하였다(European Parliament, 1993). 

이후 2007년에 유럽의회는 많은 EU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이 매우 낮게, 또는 최저생활 수

준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안을 다시 거론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07: 469). 또한 2008년에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에 “해당…평균임금의 60% 이상의 지급을 



>>  _25

명시한… EU 차원의 최저임금 목표치를 합의로 결의”하도록 촉구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08,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임). 더 나아가, 2010년에는 “모든 근로자는 양호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고 “생활임금은 반드시 최저빈곤선을 상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유럽 차원에서 적정 최저소득(adequate minimum income) 도입과 

관련하여 유럽의회가 제출하는 법안이 각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구하여야 하며, 특

히 그러한 연구에는 적정 최저소득과 해당 회원국의 최저임금의 차이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0). 끝으로, 유럽의회는 2011년에 유럽

내 ‘근로빈곤층’의 존재는 “전반적 임금수준과 특히, 최저임금 수준이 법령에 의해 규제되든, 

아니면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든 간에 양호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전반적 임금 및 최

저임금 수준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확언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1). 

유럽 최저임금정책 발상이 이미 정계에서는 큰 지지를 얻었지만, 유럽의 노조운동 내에서는 

그보다 더 큰 반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Schulten, 2008; Furåker & Bengtsson, 2011). 노조들이 

지지적 입장인 유럽 국가들도 여럿 있지만(Vande Keybus, 2012),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이탈리아의 노조들은 보다 회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국가의 개입이 거의 

없는 단체교섭 전통이 우세한 편이다. 이 국가들의 단체교섭 적용 범위는 여전히 꽤 넓기 때문

에, 노조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에 대한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북유럽 국가의 

노조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유럽 차원의 규범이 마련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국의 임금수준에 

하향 압력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저임금정책이란 단일 유럽 최저임금요율을 의미하는 것도, 국가최저임금

결정의 제도적 일치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유럽의 모든 국가가 국가법정 최저임

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유럽사회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유럽임금

협약(European Pact on Wages)’에 가까운 것으로, “모든 EU 회원국은 모든 노동자와 근로자

(workers and employees)가 단체교섭 또는 법령에 의해 최저빈곤선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도

록 하는 한편, 국가적 전통과 노사의 관습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다(PES, 2010). 현실적으로, 이는 EU가 국가평균임금 또는 국가중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 유럽 차원의 국가최저임금 목표치 또는 규범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실행에 있어, 유럽 최저임금정책은 이른바 전형적인 ‘개방형 조정방식(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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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coordination, OMC)’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

표와 기한이 정해지고 나면 각국의 관습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가별 기본틀 내에서 이행되

어야 한다 (Schulten, 2008).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법 또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유럽 최저임

금정책은 유럽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열띤 논의 끝에 ETUC(2012)는 마침내 국가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모든 유럽 국가

는 국가평균임금의 50% 이상, 국가중위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최저임금을 정하여

야 한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유럽 국가들에 있어, 이러한 목표는 국가최저임

금 요율을 상당히 인상하여야만 이행할 수 있다. 유럽 최저임금정책은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

은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지니므로, 하향 임금 경쟁이라는 현재의 EU 정책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국가임금구조의 상향 압축을 통해 근로자 집단 간 소득분포의 평등성을 개선시킨다(성별 

임금격차 감소 포함). 

- 또한 임금 비중이 안정되거나, 심지어 증가하도록 전반적인 임금동향 강화에 기여한다. 

-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국가의 사회복지급여지출 부담을 줄인다.

-  저소득 근로자 추가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이 소비로 쓰이기 때문에, 민간수요 안정화 또

는 증가에 기여한다. 

- 디플레 방지를 위한 물가수준의 명목기준 지표로서 임금의 기능을 지원한다. 

요약건대, 유럽 최저임금정책은 더욱 지속가능한 새로운 유럽의 임금주도 성장모형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란 개념에 대한 구체적 형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유럽의 통합 과정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 최저임

금정책의 정치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 사안을 유럽정책 의제로 추진할 수 있는 유럽 차원의 사

회운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노조들과 기타 사회 세력은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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